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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3-218외  제 103동

제2쯤  제201 호외 소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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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뢰 인 서 일 새 마을금고 이 사장

의 뢰 번 호 1 000000000001 5336691

이 감정평 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뢰인 또는

제출大1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 作), 전재(轉 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 가업자는 잭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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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좆아 성 실 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 가서를 작성하였습

니 다.

□ 본인은 
「감정평가 빚 감정 평 가사에 관한 법률」, f감정평 가 설무기준」 빚 감정평가

관련 법 령상 규정 된 윤리규정 을 준수하여 감정 평 가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

평 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 평 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 평 가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 되는 경 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명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 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 니다.

□ 본인은 본 감정 평 가와 관련하여 감정평 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 평 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빚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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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 가 심 사인증서

감정 평 가서번호 가온2024081 6-601 인 증 번 호 가온240821 —16호

심사요청본지사 경 인 지 사 담당감정평가사 주정훈

제 출 처 서일새마을금고

물 건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3-218외 제103동  제2층 제201 호 외

감 정 평 가 액 一金 壹拾參億參阡 四 百萬원整 (삐 ,334,000,000.-)

상기 감정 평 가서는 우리 법 인의 심 사운영 규정 에 따라 본사 갑정 평 가심 사위원회에서

심 의한 결과 적 정하게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감정 평 가서의 감정 평 가 심 사업무가 제반절차에 따라

공정 하게 수행되었기에 심 사인 증서를 발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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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ㅏ정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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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대상물건

소재지

물건종류

ㄱ ㅂ
ㄱ

-고ㄷ

구분건물

감정평가액 합계

3. 임 대내역

내 역

비 
고 임 대관계 미상임

4. 본건 거래사례 멎 감정평가전례(2년이내)

거 래사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은산리 263-218외

감정명 
가

전 
례

00,000
(가

, 라 220,000,000,나 ,

L' 000 000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빚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4

5. 기타 쟘고사항

주위환경

삼고 빚
유의 사항

구분건물 이용상황

수량 감정평 가액 (원 )

2/201 외 6개
 
호 1 ,334,000,000

1 ,334,000,000

임 대보증금(원
) 월 임 대로(원

)

거 래 일 자

목적 / 기 준시 점 공매 / 2023.01.1 1 감정 평 가액 (원 )

감정 평 가요약(구분건 물)

다세 대 주택

2. 감정평가액

비 
고

비 준가액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멎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로서 상호간 견고한 벽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각 호별 위치와 면적이 건축물현황도면 등에 의해 특정 가능함.

둥I 충/ 호수

거 래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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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건 물) 감정

이 감정평 가서는 감정명 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명 가이론에 따라 성 실하고 공정하게

작성 하였기에 서 명 날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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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 사

감정 평 가액 일 십 삼억 삼전 사백 만원 정 (￦ 1 ,334,000,000.-)

의 뢰 인 서 일 새 마을금고 이 사장 감정평 가 목적 공 

ㅁ

재 무 자 (주
) 규 담종 합 건 설

제 출 처
(재 권 기 관)

서 일 새 마을금고

기 준 가 치 시 장 
가치

(대상업 제 명)

ㅅ °
,' 자 (주 )규  담종합 건 설

(수
 탁자: 신 영 부동 산신 탁(주

)) 감정 명 가조건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록

거

목

 근
건

시

물

표

등 기 사항전 부증 명 서
집 합건 축물 대 장
귀 제 시 목록

2024.08.20 2024.08.20 2024.08.20

공 부( 公 簿 )(의 뢰 ) 사 정 감 정 명 가 액

2드 ㄹ 면적 (nf) 또는 수량 면적 (㎡ ) 또는 수량 가단
二1 애

구분 건 물 6세
 대 구분 건 물 6세  대

배
「여

1 ,33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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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감정 명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 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 명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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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 6- 601

구분건물 감정평가명 세 표

메이지 : 1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ryi)

감정 명 가액 ㅂI 고
고  ㅂ 사 정

1

2

충청 남도

당진 시

합 덕 읍

운산 
리

[도로 명

주소]

충성 남도

당진 시

하더 으

덕 평 
로

552- 2

동 소

동 소

263-21 8,

291 —189

제 1 03동

263-21 8

291 —1 89

대

임 야

1 층

2층

3층

4층

5층

옥탑 1 층

제 2종

일반주거 지 역

(내
 )

절근

콘크리트구조

제 2층  제 201 호

1 

‘
2

소유권대지 권

1 56

171

69.95

40.6961

327x-- -

327

69.95 ·

40.696 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221 ,000,000

배 분내 역

22,1 00,000

1 98,900,000

비 준 가액

(공용 면 적

포함)

가

다세 대 주택

(도
 시 형

생 활주택)

처  그
ㄹ  L-

콘크리트구조

(절근)

콘크리트지 붕

5층

제 2종

일반주거 지 역

1 8.64

1 58.54

1 58.54

1 58.54

161

1 8.6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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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ˇ



구분건물 감정 평 가명 세 표

메이지 : 2

일 련
번 
호

소재 지
지 목
용 도

구 조 감정 평 가액 비 고
고  ㅂ 사 정

나

다

(내
 )

처  그
ㄹ  L-

콘크리트구조

제 2층  제 202호

1,2

소유권대지 권

(내
 )

절근

콘크리트구조

제 3층  제 301 호

69.95

40.6961

327x- --

327

69.95·

40.6961

토지·건물

토 지 :

’

ㅕ '=] .
ㄹ  百

·

69.95

40.696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221 ,000,000

배 분 내 역

22,1 00,000

1 98,900,000

221 ,000,000

배 분 내 역

22,1 00,000

1 98,900,000

비 준 가액

(공용 면 적

포함)

지 번
면 적 (nf)

1,2

소유권대지권

69.95

40.6961

327x---

327

ㄱ

|

ㄱ

1

비 준 가액

(공용 면 적

포함)



코昰짚疊깊짚뾰끄명 세 표

페이지 : 3

일 련
번 
호

소재 지
지 목
용 도

구 조 감정 평 가액 비 고
고  ㅂ 사 정

라

마

1,2

소유권대지 권

(내
 )

大t1

콘크리트구조

제 5층  제 501 호

1,2

소유권대지권

40.6961

327x---

327

71 .1 8

41 .41 17

327x---

327

69.95 |

40.6961 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71.18 ·

41.41 17·

토지·건물

토 지 :

⊃ㅢ 
‘

: .
{」  百

·

221 ,000,000

배분 내 역

22,1 00,000

1 98,900,000

225,000,000

배 분 내 역

22,500,000

202,500,000

비 준 가액

(공용 면 적

포함)

비 준 가액

(공용 면 적

포함)

지 번
면 적 (nf)

(내
 )

절근

콘크리트구조

제 3층  제 302호 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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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분건물 감정 평 ,ㅏ 명 세 표

페이지 : 4

●
 ̆
 ̨
 ̌
 ̆

˘
 

˘

바

(내
 )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 5층  제 502호

1,2

소유권대지 권

41.41 17

327x一一一

327

71.18

41.41 1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71.18 225,000,000

배분 내 역

2 2,500,000

20 2,500,000

비 준가액

(공용 면 적

포함)

이 ° ㅂ여

일 련
번 
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

감정 평 가액 비 고
고  ㅂ 사 정

합 계 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건

' .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소재 〈합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서일새마을금고의 공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긴임.

2. 대상물건개요

2.1 총괄개요
(집

 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도로명

충성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3-218외
( 도로명주소: 충성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52-2)

건물명 1 03동

주용도

용도지 역

건물규모

면적

비고

다세 대주 택 (도시 형 생활주택)

제 2종일 반주 
거 지 역 지목 대

사용
승인일

2021 .09.28
설 근콘크리 

트구조
(철

 근) 콘크 리 
트 지 붕

화세 대동수 충수

5 0 / 8

대 지 면적 연 면 적

327 655.26

주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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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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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

’

ㅏ액의 산출근거 빚 결 정 의 견

2.2 대상개요

구분

현황

가 다세 대 주 택

나

다세 대 주 택

라 다세 대 주 택

마

바 다세 대 주 택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명가에 관한 규직」 제9조 (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08.20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빚 내용

본건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08.20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 
하였음.

ㄷ
●̇

충I

호수

전유면적
(ⅲ

)

공용면 적
(㎡

)

대 지 권 면 적
(㎡

)

전용몰
(%)

1 03 2/201 1 1 .599 81 .549 40.6961 85.78 다세 대주 택

1 03 2/202 69.95 1 1 .599 40.6961 85.78 다세 대 주 택

1 03 3/30 1 69.95 1 1 .599 40.6961 85.78 다세 대 주 택

3/302 69.95 1 1 .599 40.6961 다세 대 주 택

1 03 5/501 71 .18 1 1 .803 82.983 41 .41 17 85.78 다세 대 주 택

5/502 71.18 1 1.803 82.983 41 .41 17 다세 대 주 택

용도

기호

다세 대 주 택

다

다세 대 주 택

계 약면적
(⑾

공부

69.95

81 .549

81 .549

1 03 81 .549 8 5.78

1 03 85.78



가 처  펴  ,
ㄷ그 ˚  ˚ ' ㅏ액의 산출근거 및 결 정 의 견

4. 기준가치

4..1 개요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

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빚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f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

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Γ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

은 제외한다) 빚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직이나, 의뢰인이 요성하는 경우, 감정평

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명가할 수 있음.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방법

6.1 갑정평가 근거 빚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빚 감정명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등 관련 규정 빚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명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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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명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

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f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
집합건물의 소유 빚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이 일제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랸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

원법은 본건의 이용상황 등 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

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러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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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f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빚 제16조에 따라 
「
집합건물의 소유 빚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함이 원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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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전입세대 열람결과

가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나

다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마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 물적 동일성 여부, 환가성 등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빚 집합건축물대장 등) 빚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 동일성이 인정

됨을 확인하였으며, 입지여건, 부근상황,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수요성, 환가성, 안정성은 무난할 것으

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① 본건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
집합건물의 소유 빚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에

부합함.

2/20 1

2/202

3/30 1

3/302

5/50 1

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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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본건 임대조사는 소유자 빚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조사되지 못 하여 임대관계 미상처리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기호 등록구분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라

총I호수 순번 세대주 전입 일자



감절보가액잎-소圭코끄-보르 뽀 l코

② 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부재, 폐문 등으로 건물 내부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상 긴축물현

황도에 의거하여 내부구조도를 도시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 바람.

③ 본건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빚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구분감정

평가가 곤랸하나, 귀 요청에 의거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였는바 공매 진행시 삼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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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2. 가격 쟘고자료

2.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기호 거 래시 점
(사용승인 일)

2023.02.1 3

(201 7.06.26)

2
2023.02.1 1

(201 7.02.28)

2020.05.25
(201 6.05.1 0)

4
2022.01 .23

(2021 .09.28)

소재지
등I충/

호수
전유면 적

(㎡
)

전유면 적 당
단가{원/ ㎡)

거 래금액
(원

)

은산 
리

260 - 55외
6/ 601 2,81 1,000 1 40,000,000

운산 리
262- 25

57.48 3,045,000 1 75,000,000

윤산 리
263-47

4/4.0 1 1 80,000,000

운산 
리

263-4외
1 01 /3/301 2,997,000 21 0,000,000

(촐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49.805

7/701

54.1 5 3,324,000

70.07

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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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근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제계)

기호 감정 평 
가

목적

경 매

2 공 
매

3 경 매

2.3 시세수준

구분 비고

본건 유사한
다세 대 주 택

의 견

2.4 경매통계분석

(출처: 인포케어)

합덕 읍

구분

낙잘건수

죄근1 년간
평균

소재지

건물명
등/층I

호수
전유연 적

(떼
전유연 적 당
단가(원I⑾

감정 평 가액
(원

)

운산리 91 5-7

스타빌 리지 1 차
4/40 1 3,320,000 234,000,000 2023.07.03

2/201 외
(본

 건)

가∼라) 3,1 45,000

마∼바) 3,1 47,000

가∼ 라)

220,000,000
마∼ 바)

2 24,000,000

2023.01 .1 1

1 04/1 0/1

002 65.1 1 3,41 0,000 222,000,000 2024.02.0 2

시세수준(원/㎡)

2,800,000원 /㎡ ∼ 3,400,000원 /㎡ 수준

충청남도 당진시

종별

낙잘가율(%) 낙살올평 균
(%) 낙살건수 낙잘가율(%) 낙잘율평 균

{%)

1 9 91 .53

전유면적 기 준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다세대주택의 시세수준은 대제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축년도,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남.

기준시 점

70.48

운산 
리

263-21 8외

가∼ 라)

69.95

마 

∼ 바)

71.18

장리 396
합덕 우 강유 탑
유블 

레 
스

집 합건 물/

다세 대 주택
50.25 56.52 91 .5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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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사례 선정

본건 건물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 〈거래사례#1 >을 본건에 적용할 거래

사례로 선정하였음.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거 래시 점

2023.02.1 3
(201 7.06.26)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 .000).

5. 시점수정

5.1 연럽·다세대 매매가격지수(충청남도)

(술처: R-ON 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3.01 비고

98. 5 97.0/98.5 ≒ 0.9847 7

5.2 시점수정치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나 본건의 경우 대상부동

산의 특성 빚 가격추이가 반영된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0.98477)

소재지
동/층/
* ㅅ
●ㄴㅜ

전유면 적
(㎡

)

전유면 적 당
탄, 1(원

I ㎡)

거 래금액
{원 )

운산리
260- 55 외

6/601 49.805 1 40,000,000

2024.07 시점수정 시

0.98477

기호

2,81 1 ,000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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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치형성요인 비교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단지
외 부요 인

도심지 빚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면 리 성

공공시설 빚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 (조망, 풍치, 경관 등)

시공업 제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빚 죄고층수

단지

내 부요 인

건물의 구조 잊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 형, 중형, 소형)

향별 효용

위치 별 효용(동 별 멎 라인별)

호 별 
요인

전유부분의 면적 빚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 면 방식 (베 이)

간선도로 빚 절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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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구분 세부항목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 /계  단식)

층별 효용

기 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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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가치 형 성요인

비교치

1.140

나 1.140

다 1.140

1.140

1.140

바

의 견

단지 외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시 단지 외부요인은 대제로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시 건물의 노후도 등에서 우세함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시 호별요인은 대제로 대등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

ㄱ-ㄹ
=

기호

산출가액
(원

)

가 221 ,000,000

나 221 ,000,000

다 221 ,000,000

라 221 ,000,000

225,000,000

충I호수
단지 외부요인 호별요인

1 .00 1 .00

2/202 1 .00 1 .00

1 .00 1.14 1 .00

3/302 1 .00 1.14 1 .00

5/501 1 .00 1.14 1 .00

5/502 1 .00 1 .14 1 .00

츰I호수

거 래사례
전유면적 당
탄가{원/巾

사정보정
가치 형성
요인 비 

교
적 용단가
(원/rr')

2/20 1 2,81 1 ,000 1 .000 0.98477 3 1 56,000

2/ 202 2,81 1 ,000 1 .000 3,1 56,000

2,81 1 ,000 1 .000 1 .140 3,1 56,000

2,81 1 ,000 1 .000 0.98477

5/501 2,81 1 ,000 1 .000 0.98477 1 .140 3, 1̇ 56,000

2,81 1 ,000 1 .000 1 .140 3,1 56,000바 225,000,000

기호

가

라

마

1 .1 40

호별요인

마

단지 내부요인

2/20 1 1.14

1.14

3/301

시 점수정

1.140

0.98477 1.140

3/301 0.98477

3/302 1 .140 3,1 56,000

5/502 o.9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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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근거 및 결정의견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221 ,000,000

나 221 ,000,000

다 221 ,000,000

라 221 ,000,000

마 225,000,000

바 225,000,000

합 계 1 ,334,000,000

69.95 3,1 56,000 220,762,200

2/ 202 69.95 3,1 56,000 220,762,200

3/30 1 69.95 3,1 56,000 220,762,200

3/302 69.95 220,762,200

5/501 71.18 3,1 56,000 224,644,080

3,1 56,000 224,644,0805/502 71.18

˘
ˇ  : 

· ˘  
ˇ  

ˇ ˘  ˇ  ● ˇ  ˇ

ㄱ
-고ㄷ

결 정 가액
{원 )

기호 츰I호수

전유면적
(⑾

전유면적 기준
결정 단가

(떼

산출가액
(원

)

2/20 1

3,1 56,000



가 처  펴
ㅁ  ˚  ˚ 가액의 산출근거 ㅁ

'

土 결 정 의 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가 221 ,000,000

나

다 221 ,000,000

라 221 ,000,000

마 225,000,000

바 225,000,000

1 ,334,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은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감정평가전례, 통계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고러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응.

69.95 3,1 56,0002/20 1

2/202

3/301 3,1 56,000

3/302 69.95 3,1 56,000

5/501 71 .1 8 3,1 56,000

5/502 71.18 3,1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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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갑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구분

감정 평 
가액

(원
)

기 
호

221 ,000,000

합 계

층I호수

전유면적
(㎥

)

전유면적
기준결정 단가

(원I㎡)

69.95 3,1 56,000

69.95



ㄱ  ㅂ
ㅜ τ 건물 감정평

’

l오항표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소재 〈합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빚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임.

본건까지 제반사랑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

본건은 인접토지 밋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속분뇨의 관리 빚 이용에 관한

법 률〉임.

기호 2)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 중 제2층 제201 호 외 5개호로서

2021 .09.28 사용승인 되 었으며,

외벽 : 석재붙임 빚 드라이비트 마감 등,

상호 : 샷시 장호 등임.

가∼바)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멎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 되어 있음.

임 대관계 미상임

토지

위치 빚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 
태,규모

,

이용상황 등

인접도로 상태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 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 이용계획
관계

건을

건몰구조

이 용상황

부대설 비

임 대상함

공부와의 사이
빚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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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 당진 시 합덕읍 운산리 263-218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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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위 치 도

소재 지 충청 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3-218외  제103동 제2증 제201 호 외

장리 396
합 덕우강유 탑 유블레스

1 04동 1002호
,410,000원 / ㎡ (24.02.o

, 매

m o.05.25
운산리 263-47 401 호
3 2

320 000
"1 (23.07.03

평 가전 례#1

운산리 915-7
스타빌 리지 1 차 4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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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02.1 1045 o o m

운산리 262-25 701 호

997 원I㎡ {22.01.23

263-4외 101 동 301

운산리 263-218외  201 호 외(본건)

(,')페 @3,145,000원 I ㎡

2

∼(ul) @3 23.o1 .1 11 47 ooo ㎡

,

m 23.02.1 3
운산리 260-55외 6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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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별 배 치 도 (1)

N

W E ΛION,α∠E

S
〈 호별 배 치 도〉

본건 : 제103동 제2층 제201 호 외

〈 내부 구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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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호별 배치 도〉

본건 : 제103동  제3층 제301 호 외

〈 내부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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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별 배치도(3) 및 임대사내역 
표

N

W
〈호 별 배치 도〉

s

본건 : 제103동  제5층 제501 호 외
〈 내 부구 조도 〉

〈 임 대차내역 표〉

￢ ㅂ
ㄱ
— 

고드 임 차 인 임 차보증금 월 임 대료 비 고

f.가 ∼ (ㅌ다 i 임 대관계 미상임.

ㅌ NONSEA∠ E

E IV

50z

(미)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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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TTㄱ
ㄷ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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